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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경영 및  
   공산품안전관리법 제정 
 

    (공산품 품질관리법 
     + 품질경영 촉진법) 

품질표시, 안전검사 
   안전검정 
 

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정 

안전인증, 안전확인 
   안전·품질표시 
   어린이 보호포장 
 

국가통합인증마크(KC)  
   전환 

표시사항 2년 유예 

    → 2011.7.1. 강제적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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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품 시장출시 전 : 제품인증제도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) 

 제품 시장출시 후 : 리콜, 안전성조사 등 시장감시제도 (제품안전기본법) 

품질경영 및 
공산품안전관리법 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

제품안전기본법 

국내 제품안전정책의 주요 체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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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 및 인증기관  
지정,관리 

사업자 소비자 

안전인증 > 안전확인 > 공급자적합성확인 

     - 위해도에 따라 구분 
시험인증기관 
(인증, 시험실시) 

    인증번호 부착 
(공급자적합성확인은  
마크만 부착) 

안전인증, 
안전확인 

공급자 
적합성확인 

 제품 시장출시 전 : 제품인증제도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, 전기용품안전관리법) 

안전인증,대상 품목 : 공장
심사 추가 

국내 제품안전정책의 주요 체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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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제품안전정책의 주요 체계 

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 
매우 높음 

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 
완제품 검사 필요 

위해 정보 제공, 표시 등  
안전사고 방지 가능 

제품검사 + 공장심사 
안전인증기관 

제품검사 
공인시험·검사기관 

표시 

안전 
관리 

대상 

자체확인 
제조·수입업자 
제3자 기관 등 FIT

I시
험

연
구

원



• 유아용 섬유제품 

36개월 미만 

• 아동용 섬유제품 
• 어린이용 가죽제품 

36개월 이상 만13세 이하 

• 가정용 섬유제품(내의류,중의류,외의류 및 침구류) 

• 가죽제품(내의류,중의류,외의류,침구류 및 기타) 

만14세 이상 

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안전관리제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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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품 안전관리 

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

 
품질경영, 공산품 안전관리 

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, 안전품질표시 
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

 
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통합 
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

 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

 
품질경영 관련 부분을 이관하여 관리 

산업표준화법 

 
제품사고조사, 리콜 명령 등 

제품안전기본법 
현행과 동일 

 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』 (2016.1.27 개정, 2017.1.28 시행) 
 

 『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』 (2017.1.28 폐지) 
 

 통합 배경 : 법 운영의 합리성 제고 (법 집행의 형평성, 합리성 유지) 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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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안법 개정에 따른 주요 사항(섬유 제품을 중심으로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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